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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분권적 재정시스템 하에서는 재정수입의 확보와 재정지출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바탕으로 

한 공공서비스 공급 상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과세권(tax autonomy)을 보

유할 경우에는 효율성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조세경쟁과 조세수출 등 재정적 외부성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방정부의 과세권은 제한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그 

결과 지방세수입은 할당된 재정지출 책임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게 된다. 

한편 상당한 수준의 과세권이 인정되더라도 지역 간 사회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의 차이로 인하여 지

방정부 상호 간 지방세수입의 격차가 나타난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있어서 재정지출과 재정수입 간의 

격차와 지방 간 재정불균형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재정적 순편익의 공간적 차이를 유발

시키고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때문에 중앙과 지방 간 및 지방 상호간 재정조정을 위한 재정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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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적 재정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구성요소로 간주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중앙과 지방간 수직적 재정격차의 보전과 함께 지방 상호간 수평적 재정불균

형을 교정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내에 보통교부세를 두고 있으며, 대도시별로는 조정교부금제

도를 두어 소속 자치구들에 대해 재정조정을 한다. 조정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의 일부를 재원

으로 삼는데,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은 지방교부세제도의 보통교부세와 같은 역할을 하며, 

보통교부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배분된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추가적인 자치구간 재정조정을 위하여 2008년부터 이른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특별시분과 자치구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특별시분 재산세수입은 25개 자치구에 대해 균등 배분하는데, 수입공유(revenue sharing) 방식의 수평

적 재정형평화 제도의 성격을 지닌다.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자치구간 재정조정 측면에서 6개 광역시와 구별되는 가장 뚜렷한 

차이이다. 이에 더하여 조정교부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광역시들과

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첫째,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서 거의 모든 자체재원을 포함시키

며, 자체재원의 100%를 반영한다. 둘째, 보통교부금의 재원이 풍부하여 자치구 별로 재정부족액을 모

두 보전하고 난 후에도 잔여재원이 남아서 추가적으로 가산교부를 한다.1) 셋째, 재정부족액이 발생하

지 않아서 재정부족액에 근거한 보통교부금을 교부받지 않는 불교부 자치구가 존재한다. 

우선 첫 번째 및 두 번째 특징에서 자치구의 자체수입이 증가하면 그 만큼 기준재정수입액이 증가하

여 재정부족액 또한 그 만큼 감소함으로써 보통교부금 교부액은 정확히 자체재원 증가분만큼 감소함

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및 세 번째 특징과 함께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둔다는 점에서 서울시 자

치구 간에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당히 폭넓게 재정조정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조정교부

금이 자치구의 자체재원 확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서울시의 자치구는 다른 대

도시의 자치구와 차이가 나타나며, 또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서도 보통교부금 교부 자치구와 불교부 

1) 2010년에는 가산교부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경제위기 하에서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 증가
가 정체되는 가운데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은 상당히 증가함으로써 나타난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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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간에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재정이전제도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이전이 잘못된 구조를 지닌다면 세율결정을 포함한 

지방의 세수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으며, 재정적 책임성을 저하시킨다고 지적된다. 예를 

들어 Smart(2007)는 재정이전으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자체수입 증가 유인이 축소될 수 있는데, 이러

한 현상은 수입공유 방식에 있어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또한 Baretti et al.(2001)은 독

일의 경우 공동세로 인해 주정부의 조세징수활동이 위축됨으로써 조세수입이 축소됨을 이론과 실증

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중복적인 재정형평화 등 과도한 재정형평화로 인한 자치

단체 간 재원순위 역전문제와 함께 그로 인한 비효율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다(김정훈, 2001; 최병호ㆍ정종필, 2007; 이근재 외, 2009; 주만수, 2009a; 2009b 등). 

서울시가 사용하는 조정교부금제도와 공동과세제도의 경우는 같은 목적을 지니며 실제적으로는 직

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로 간주되며, 그 연계 구조가 명시적

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유사한 목적을 지니지만 배분방식은 전혀 다르다. 따라서 양 제도 간의 연계 문

제, 배분 방식의 적합성 문제, 중복적인 재정형평화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특히 복잡한 구조로 인해 자치구가 재정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

며, 또한 정확히 그 구조를 파악하더라도 과도한 수준의 형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글에서는 서울시 재정형평화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며, 간단한 모형을 이용하여 

그 구조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조정교부금제도와 공동과세 제도 간의 연계문제를 분석하며, 배분

방식의 적합성과 함께 재정형평화 수준의 적정성을 분석하며, 자치구의 자체수입 확보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Ⅱ. 서울시 재정형평화제도의 기본 구조와 현황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재정형평화제도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008년에 새로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와 함께 2009년부터 그 방식이 상당히 개편된 조정교부금제도를 각각 이해하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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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 간의 연계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제도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수입의 50%를 재원으로 삼는데, 이 가운데 90%

는 보통교부금으로서 자치구별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격차로 정의되는 재정부족액

을 산정하여 그 값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또한 매년 전체 자치구들의 재정부족액을 100% 보전한 이

후에도 잔여재원이 남아서 별도의 방식으로 추가 교부한다. 

2008년 말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제도개편이 있었다. 첫째,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서는 측정

항목을 세분화하는 한편 단위비용과 고정비용을 세출예산과 연계시켜 산정한다. 둘째, 기준재정수입

액 산정에서는 자치구의 대부분 일반재원을 포함시키는 한편 일반재원이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되

는 비율인 기준세율을 95%에서 100%로 인상한다. 셋째, 재정부족액 보전 이후의 잔여재원은 재정부

족 자치구에게 가산 교부하던 방식에서 모든 자치구의 건전재정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성격

으로 교부한다. 따라서 재정부족 자치구는 재정부족액의 100%를 재정부족액 충당분 보통교부세로 

교부받는 동시에 건전재정운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교부받으며, 재정여유 자치구라

도 건전재정운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교부받는다.2)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대도시와 비교하면 이러한 제도변화는 몇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우

선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서 세출예산과 연계 하에 단위비용과 고정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실제 세출

을 고려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개편으로 보인다. 한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서 6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 수입 또는 자치구세 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의 합의 80%를 반

영하지만 서울시에서는 특정 의존재원을 제외한 일반재원의 100%를 반영함으로써 기준재정수입액

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자치구의 일반재원이 1원 증가하면 기준재정수입액도 1원 증가하여 

재정부족액이 1원 감소함으로써 재정부족액 충당분 보통교부세가 1원 줄어든다. 따라서 이 점은 자

치구의 자체수입 확충 노력에 부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정부족액의 100%를 넘는 

2) 물론 보통교부금 재원이 재정부족액의 합에 못 미칠 경우에는 재정부족액의 일부만 보전되며, 가산교부는 발생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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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보통교부금의 재원도 자치구의 자체수입 확충 노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건전재정성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가산교부는 자치구의 전반적인 재정운용 상의 건전

성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대도시 별 조정교부금제도의 비교

한편 서울시에서는 추가적인 수평적 재정형평화제도로서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세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재산세를 특별시분과 자치구분으로 분리하여 과세하고, 특별시분 재산세수입

은 전체 25개 자치구에 대해 균등하게 배분한다. 도입 첫 해인 2008년에는 재산세의 40%가, 2009년에

는 45%가,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50%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과세된다. 즉 2010년부터는 각 자치구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수입의 50%는 특별시세로, 나머지 50%는 자체 재산세수입으로 각

각 징수된다. 

<표 2>에는 2009년의 공동과세 현황을 보여준다. 전체 재산세수입 1조 5,038억원의 45%인 6,767억

구분 재      원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비   고

서울
조정세의 50%

보통교부금 재원( )은 전체의 90%

자치구세수입, 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 
제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100% (매년 로서 재정부족액 

100% 충당, 잔여재원의 가산교부)

부산
조정세의 51%

보통교부금 재원( )은 전체의 95%

자치구세 수입액의 80%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보정

( 로서 재정부족액의 일
부만 충당)

대구
조정세의 52%

보통교부금 재원( )은 전체의 90%

자치구세 수입액의 80%
구세수입의 증감, 경상세외수입 증감,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보정

인천
조정세의 50% 

보통교부금 재원( )은 전체의 90% 

직전 2개년도 지방세 및 징수교부금
을 제외한 경상적 세외수입의 80%

대전
조정세의 68%

보통교부금 재원( )은 전체의 90%

자치구세 수입액의 80%
경상세외수입 등으로 보정

광주
조정세의 70% 

보통교부금 재원( )은 전체의 90%

자치구세 수입액의 80%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경상세외수입 
등으로 보정 

울산
조정세의 58% 

보통교부금 재원( )은 전체의 90%

자치구세 수입액의 80%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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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되어 자치구 당 271억원씩 균등 배분된다. 공동과세로 인해 종로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7곳의 재산세수입은 모두 2,046억원 감소하며, 그 만큼 나

머지 18개 자치구의 재산세수입이 증가한다. 어떤 자치구가 공동세 재원에 적게 기여할수록 보다 많은 

혜택을 보는 반면 많이 기여할수록 혜택은 줄어들거나 혹은 재원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재산세수입이 

적은 자치구일수록 공동과세 기여액은 적으므로 결국 이러한 방식은 초기 재산세수입이 적을수록 보

다 많은 재원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재산세는 중심적인 자치구세로서 자치구간 세수 격차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므로 

이러한 제도는 자치구간 재정형평화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는 그 형식에 관한 것이다. 

공동과세 도입의 근거는 부동산 가운데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는 비주거용 부동산(업무용 비주택

분)은 그 재산가치가 서울시로부터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서울시세로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점이다(나성린ㆍ원윤희, 2007; 유태현ㆍ한

재명, 2007). 이런 논의에 따르면 특별시분 재산세는 서울시세이며, 따라서 그 배분액은 자치구에게는 

의존재원이 된다. 

하지만 균등 배분된 특별시분 재산세는 의존재원이 아닌 자체재원으로 분류되어 수혜 자치구들의 

재정자립도는 높아진다. 즉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몇몇 자치구들의 재산세수입 중 일부를 전체 자치

구가 공유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재정형평화와 재정자립도 향상 등 두 가지 상충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으로써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의도 하에서 결정된 배분방식에 관한 것이다. 균등배분 방식에 의하면 각 자치구

는 균등배분액과 자기 몫의 재산세 중 공동세 기여액의 차이만큼 재원의 증가 혹은 감소를 경험하는

데, 이러한 방식은 동일한 목표를 가진 보통교부금의 배분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후술하듯이, 두 제도는 배분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므로 공동

과세로 인한 자체재원의 변화는 보통교부세 교부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문

제로 인해 공동과세 도입에서 기대하던 재정형평화 효과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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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재산세 공동과세의 배분 현황 (2009년 결산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당초 재산세

(A)

공동과세 하 재산세

균등배분액

조정 후

재산세

(B)

증감액

(B-A)
자치구분

재산세(55%)

특별시분

재산세(45%)

계 15,038 8,254 6,767 6,767  15,038 0

종로구 633 347 285  

271

619 -14

중  구 866 476 390  748 -118

용산구 634 347 285  619 -15

성동구 380 209 171 481 101

광진구 367 201 165  473 106

동대문 373 205 168  477 103

중랑구 229  126 103  398 168

성북구 355 195 160  467 111

강북구 198 109 89 381 182

도봉구 215 118 97 389 175

노원구 348 191 157  462 114

은평구 264 145 119  416 152

서대문  288 158 130  429 141

마포구 497 272 224  543 46

양천구 450 246 203  517 68

강서구 517 295 233  566 48

구로구  373 205 168  476 103

금천구 226  124 102  395 169

영등포 689 378 310  649 -40

동작구 346 190 156  461 115

관악구 352 194 158  465 113

서초구 1,580 864 711 1,135 -445

강남구 2,972  1,626 1,337  1,897 -1,072

송파구 1,353 740 609  1,011 -342

강동구 533 293 240  564 31

수혜 자치구 6,311 3,476 2,840 4,884 8,360 2,046

기여 자치구 8,727 4,778 3,927 1,900 6,678 -2046

자료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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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통교부금과 공동과세의 상호 연관성과 자체 노력에 대한 영향 

최근 서울시의 재정형평화제도에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도입(2008년), 보통교부금 산정 및 배분방

식 변경(2009년) 등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제도 변화로 인해 자치구의 조세수입과 재정형평화 

교부금 교부액 간의 관계가 변화되며, 이는 자치구의 세수확보 노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서는 

2007년 이전, 2008년 및 2009년 이후 등 세 시기를 구분하여 간단한 모형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본다.

1. 2007년 이전

우선 2007년까지는 조정교부금제도 내의 보통교부금이 재정형평화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

는데, 자치구  에 대한 보통교부금 교부액 는 기준재정수요액 와 기준재정수입액 의 차이에 

따라 정해진다. 기준재정수입액은 경상자체재원(자치구세수입+경상세외수입)에 기준세율 0.95를 곱

하여 산정된다.3) 분석의 단순화와 함께 재산세 공동과세의 효과에 주목하기 위하여 경상자체재원에는 

재산세 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 기준재정수입액은 가 된다. 

모두 개의 자치구 가운데 보통교부금은 재정부족 자치구에게만 교부되는데, 보통교부금 재원 총

액 가 재정부족 자치구들의 재정부족액의 합  보다 적은 때와 많을 때에 서로 달라진

다. 서울시의 경우는 경제위기기인 201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재원 총액이 재정부족액의 합보다 많았

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러한 경우만 고려한다. 이때에는 재정부족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의 100%를 재정

부족액 충당분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하며, 잔여재원은 추가로 가산 교부한다.4) 자치구 에 대한 재정

부족액 충당분 교부액을  가산교부액을 로 각각 표기하면, 우선 재정부족액 충당분 교부액은

3) 기준세율은 자치구의 경상 자체재원 중에서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서 2008년까지는 95%
가 적용된다. 즉 자치구의 경상자체재원이 1원 증가하면 기준재정수입액은 0.95원 증가한다. 2009년부터 적용되는 개
편된 제도에서는 100%의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4) 가산교부는 우선 기준재정수요충족도 가 평균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에 못 미치는 자치구에 대해 재
정부족액에 따라 배분한다. 또한 가산교부 이후에도 재원이 남으면 자치구 의 기준재정수요가 전체 재정부족 자치
구의 기준재정수요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 에 따라 배분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최병호ㆍ정종필
(2003)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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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또한 전체 보통교부금 교부액  는

가 된다. 즉 재정부족 자치구는 재정부족액의 100%와 함께 가산교부액까지 받으나 재정여유 자치구는 

보통교부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식 (2)에서 재산세수입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된다. 즉 재산세수입이 1원 증가하면 재정부족액 충당분 보통교부금은 0.95원이 감소하며 가산교

부액도 만큼 변한다. 여기서 은 그 값이 크지 않으므로 이하의 분석에서는 무시한다. 

한편 자치구의 자체수입 증가가 전체 일반재원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자체수입 확보 노력을 간접

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치구  의 전체 일반재원은

	    

가 된다. 우선 재정부족 자치구 의 경우 재산세수입 1원의 변화가 일반재원에 미치는 영향은 재산세

수입의 변화와 보통교부금 교부액 변화의 합으로서 

	    

가 된다. 여기서 을 무시하면, 재산세수입 1원 증가로 일반재원은 약 0.05원 증가한다. 즉 재산세수입

이 1원 증가하면 재정부족액이 그 만큼 줄어들어 보통교부금 교부액이 감소하므로 재산세수입 증가의 

효과를 95% 상쇄한다. 또한 자치구  가 재정여유 자치구라면 이므로 위의 식 (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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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즉 보통교부금 불교부단체인 재정여유 자치구는 재산세수입 증가분만큼 일반재원이 증가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자체수입인 재산세수입 증가가 전체 일반재원에 미치는 영향은 재정여유 자

치구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자치구의 노력이 그 결과로 나타나

는 일반재원 증가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재정부족 자치구의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2. 2008년 이전

2008년부터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도입되는데, 이 제도에서는 자치구의 재산세 가운데 일부를 

특별시분으로 과세하는데, 2008년에는 40%, 2009년에는 45%, 그리고 2010년부터는 50%를 적용한다. 

자치구 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징수되는 초기 재산세수입을 로 두고 이 가운데 특별시분의 비율을 

로 두면, 특별시분 균등 배분 이후 자치구 의 최종 재산세수입 는

가 된다. 식 (7)의 우변에서 는 의 초기 재산세수입 가운데 특별시분 기여액 를 제외

한 자치구분을 나타내며, 은 특별시분 재산세의 균등배분액이다. 따라서 공동과세 도입에 

따른 자치구  의 재산세수입 증감 조건은  

이 된다. 즉 균등배분액이 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기여액보다 많다면(적다면) 재산세수입은 증가(감

소)한다.

식 (7)을 통해 자치구 의 재산세수입 변화가 최종 재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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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초기 재산세수입이 1원 증가하면 자치구분 재산세수입은 원, 그리고 균등배분액은 

원 증가하므로 최종 재산세수입은 1원보다 적게 증가한다.

이제 공동과세 도입에 따른 재정 증감 효과를 보통교부금과의 연계 하에 검토해보자. 공동과세 도입 

이후에는 자치구 의 재산세수입이 가 되므로 기준재정수입액은 가 된다. 따라

서 재정부족 자치구에 대한 재정부족액 충당분 보통교부세 교부액은

가 되며, 자치구 에 대한 보통교부금 교부액 는

이 된다. 

이제 재산세수입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금 변화를 확인하면, 식 (10)과 (11)에서

가 된다. 즉 재산세수입 1원 증가에 따라 재정부족액 충당분 보통교부세 교부액은 0.95원보다 적게 감

소한다. 그것은 재산세수입 1원 증가분 중 원은 특별시분 재산세로 편입되므로 자체수입 증

가분 원과 균등배분액 원의 합에 기준세율 0.95를 곱한 값만큼 기준재정수입액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 자치구 전체 일반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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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우선 재정부족 자치구의 경우 재산세수입 1원 증가가 일반재원에 미치는 영향은 

	

이 된다. 다시 을 무시하고 식 (14)를 식 (5)와 비교하면, 공동과세 도입 이전에는 재산세수입 1원 증가

에 따라 일반재원은 0.05원 증가하였으나 공동과세 도입으로 0.05원보다 적게 증가한다. 그것은 재산

세수입이 1원 증가하더라도 최종 재산세수입은 1원보다 적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재정여유 자치

구의 경우는 식 (13)에서 재산세수입 1원 증가에 따른 일반재원 증가액은 최종 재산세수입 증가액과 

같아지므로 식 (9)와 같아진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는, 우선 공동과세 도입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세수입 1원 증가에 따른 

자체재원 증가분은 재정여유 자치구가 훨씬 크다는 점이다. 또한 공동과세 하에서는 재정여유 자치구

는 물론 재정부족 자치구도 재산세수입 1원 증가에 따른 일반재원 증가액은 공동과세 도입 이전에 비

해 적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일반재원 증가 정

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공동과세 하에서는 모든 자치구의 자체수입확보 노력 수준이 공동과세 도

입 이전에 비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3. 2009년 이후

2009년부터는 보통교부금 산정 방식을 중심으로 개편된 조정교부금제도가 적용되는데, 그 핵심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서 세출예산과의 연계 강화,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서 자치구세수입, 세외

수입(재산매각수입 제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대부분 자체수입의 100%(α=1)를 고려, 가산교

부를 인센티브 성격으로 교부 등이다. 따라서 재산세수입 증가는 공동세로 인한 최종재산세 수입의 변

화와 함께 보통교부금 산정에 있어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뿐만 아니라 가산교부

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치구의 일반재원을 변화시킨다. 

우선 재산세 공동과세의 구조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자치구 에 대한 보통교부금 교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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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재정부족액 충당분 교부액을 로, 건전재정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가산교부액을 

로 각각 두면 자치구  에 대한 보통교부금 교부액은

가 된다. 즉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최종 재산세수입의 100%가 반영되며, 재정여유 자치구이더라도 

건전재정운영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성격의 가산교부를 교부받는다는 점이 이전과 차이가 난다.5) 

이제 자치구 의 재산세수입 변화는 최종 재산세수입을 변화시키는 한편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

정수입액 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재정부족액 충당분 보통교부세 교부액을 변화시키며, 인센티브 

성격의 가산교부액을 변화시킨다. 우선 최종 재산세수입 변화는 식 (9)에 나타난 바와 같다. 또한 재산

세수입 변화에 따른 재정부족액 충당분 보통교부금의 변화는 

	

가 된다. 식 (16)에서 알 수 있듯이, 개편된 조정교부금제도 하에서는 재산세수입의 변화는 기준재정

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을 변화시킴으로써 재정부족액 충당분 보통교부금의 교부액을 변화시킨다. 

하지만 기준재정수요액의 변화는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여기서는 이를 무시한다.6) 따라서 재산세수입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금 교부액의 변화는 

5) 2009년에는 보통교부금 재원 총액 1조 7,369억원 가운데 재원부족액 충당분은 약 87.9%인 1조 5,269억원이며, 나머지 
2,057억원은 인센티브분으로 배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인센티브분은 전체 자치구에 대해 교부되는데, 자치구별 교부액은 
최대 동작구의 191억원에서 최소 동대문구의 23억원까지 분포된다(서울특별시, 2009). 이러한 점은 인센티브분은 건전재
정운영 성과에 따라 각 자치구에 대해 편차를 두고 배분되며, 페널티(또는 역인센티브)는 작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6) 자치구 의 재산세수입이 증가하면 총 세입 변화로 인해 항목별 세출예산에 변화가 생기며, 이는 자치구의 항목별 세
출예산을 종속변수로 삼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상의 단위비용과 고정비용을 변화시킴으로써 기준재정수요액이 변화
한다. 하지만 고정비용과 단위비용은 최근 3년간 세출예산 평균액을 기초로 측정단위 별로 산정하므로 개별 자치구의 
재산세수입의 일부 변화가 단위비용과 고정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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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데, 여기서 중괄호 내의 값은 재산세수입 1원 증가에 따른 최종 재산세수입의 증가액을 의미하

는데, 즉 재산세수입이 1원 증가하면 재정부족액 충당분 보통교부금은 정확히 최종 재산세수입의 증

가액만큼 감소한다. 반면 재산세수입 증가가 건전재정 운영 성과에 반영된다면 가산교부액이 만큼 

증가한다. 그런데 건전재정운영 평가 기준에서는 건전성, 안정성 및 효율성의 기준 하에 모두 11개의 

평가 항목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건전성과 효율성 기준에 따른 세부 항목들은 모두 세출과 관련된 것

이며, 세입과 관련해서는 안정성 기준의 지방세징수율, 경상세외수입징수율, 경상세외수입안정도 등 

3항목인데, 이중 조세수입 증가와 관련된 항목은 지방세징수율이 유일하다. 따라서 재산세수입 증가

가 인센티브분 가산교부액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값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구 전체 일반재원은

가 된다. 우선 재정부족 자치구의 경우 재산세수입 1원 증가가 일반재원에 미치는 영향은 

           

가 된다. 즉 재정부족 자치구의 경우 재산세수입이 1원 증가하면 재정부족액 충당분 보통교부금이 정

확히 1원 감소하며, 자체수입 확보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로 가산교부액이 증가한다. 한편 재정여유 자

치구의 경우는 재산세수입 1원 증가에 따른 일반재원의 변화는 

	

가 되는데, 즉 재산세수입 증가에 따른 최종 재산세수입 증가분과 가산교부액의 합이 된다. 

그러므로 현행 재정형평화제도 하에서는 재정부족 자치구의 경우는 재산세수입 (또는 자체수입) 증

가분은 전액 재정부족액 충당분 보통교부세의 감소로 상쇄되며, 재산세수입 증가가 건전재정운영 성

12월호.indd   75 2010-12-27   오전 10:14:30



76  www.klfa.or.kr

특 집
지방재정 형평화제도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과에 반영된다면 인센티브분 가산교부가 증가한다. 또한 재정여유 자치구의 경우는 재산세수입 증가

분 가운데 일부가 최종 재산세수입 증가로 반영되며,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분 가산교부가 증가하게 된

다. 따라서 그 전과 마찬가지로 재산세수입 1원 증가에 따른 자체재원 증가분은 재정여유 자치구에 있

어서 훨씬 크다. 또한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일반재원 증가 정도에 의해 영

향을 받게 된다면 공동과세 하에서는 모든 자치구의 자체수입확보 노력 수준이 공동과세 도입 이전에 

비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 3>에는 자치구의 재산세수입이 1원 증가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이상의 분석 내용을 간단한 시산

을 통해 요약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재산세수입 1원 증가로 인해 재정여

유 자치구의 일반재원이 재정부족 자치구에 비해 많이 증가한다. 또한 공동세 도입 이후에는 모든 유형

의 자치구에 있어서 재산세수입 증가에 따른 일반재원 증가 효과가 그 전에 비해 적어지며,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 이후에는 더욱 적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공동과세 도입으로 재정부

족 자치구는 물론 재정여유 자치구도 자체재원 확보노력은 그 이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당초 재산세수입 1원 증가가 자체재원에 미치는 효과7)

7) 시산에서는 2009년에 개편된 조정교부금제도에 따라 재산세수입 증가가 세출예산을 변화시킴으로써 기준재정수입액
을 변화시킨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음.

구 분
재정형평화

제도

최종

재산세수입

(A)

보통교부금

(재정부족 자치구)

자체재원

(A+B)
재정부족액

충당분(B)
가산교부(C)

재정부족

자치구

재정여유

자치구
2007년 

이전
조정교부금
( )

+1원 -0.95원 
잔여재원

추가교부액
증감

+0.05원 +1원

2008년

조정교부금
( )
공동과세
( )

+0.616원 -0.5852원 +0.0308 +0.616원

2009년

조정교부금
( )

공동과세
( )

+0.568원 -0.568원

인센티브분
미세 증가

불변 +0.568원

2010년
이후

조정교부금
( )

공동과세
( )

+0.52원 -0.52원 불변 +0.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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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울시 재정형평화 제도의 문제점 

이상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재정형평화제도는 자치구의 자체수입 확보 노

력을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재정이 부족한 자치구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보다 두

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를 재정형평화제도가 지닌 속성 중 하나로 파악한다면 

그 다음 문제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 두 제도에 있어서 재원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배분하는 정당성

과 함께 이러한 배분 방식을 통해 본래 목적인 재정형평화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

는 것이 된다. 

<표 4>는 2009년에 있어서 재산세 공동과세와 조정교부금 제도 하에서 나타나는 자치구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공동과세로 인해 최종 재산세수입이 증가하는 자치구는 모두 Case 1에 속하는 재정부

족 자치구로서 재정부족액 충당분 보통교부금의 교부 대상이 된다. 그런데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재정부족 자치구의 경우 공동과세로 인해 최종 재산세수입이 증가하더라도 정확히 그 만큼 재정부족

액 충당분 보통교부금 교부액이 감소한다. Case 2에 속하는 자치구들은 재산세수입은 감소하지만 재

정부족액이 발생하므로 재산세수입 감소액만큼 기준재정수입액이 줄어들어 재정부족액 충당분 보통

교부금 교부액이 증가하므로 공동과세로 인한 자체수입 감소를 상쇄한다. 다만 Case 3에 속하는 자치

구는 보통교부금 불교부단체이므로 재산세 수입이 감소한 만큼 자체수입이 감소한다. 

 

<표 3> 재정형평화제도와 유형별 자치구(2009년)

이렇게 본다면 재정부족 자치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과세 수혜 자치구들의 재원은 증가하지 

구    분

공동과세로 인한 재산세수입 증감 여부

재산세수입 증가 자치구

(수혜 자치구)

재산세수입 감소 자치구

(기여 자치구)

재정부족
여부

재정부족
자치구

Case1: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Case 2: 용산구, 영등포구

재정여유
자치구

-
Case 3: 종로구, 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자료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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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반면 재정여유 자치구이면서 공동과세 기여 자치구들의 재원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결과

적으로 공동과세로 인한 재정여유 자치구들의 재원 감소분만큼 보통교부금 재원에서 인센티브분으로 

사용되는 가산교부액이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재산세 수입의 

격차로 인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재정부족분 보전용으로 사용되

는 재원을 줄이는 대신 인센티브분 재원을 늘이게 되는 이와 같은 결과는 당초 기대한 바와는 매우 다

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가운데서도 재정형평화 수준은 제고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러

한 결과는 재정부족 상태에 있으면서 공동과세 하에서의 수혜 자치구들의 재원을 증가시킴에 따른 결

과가 아니라 재정여유 자치구이면서 공동과세 하에서의 기여 자치구들의 재원을 감소시킴에 따라 나

타나는 현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직까지 공동과세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한 논문은 최병호 외(2010)가 유

일한데, 이 논문에서는 공동과세가 도입된  2008년을 대상으로 공동과세 하에서의 실제 재원배분 상태

와 공동과세가 도입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가상의 재원배분 상태를 두고 1인당 재원의 수렴 여부를 실

증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한다. 실증 분석의 결과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공동

과세 도입으로 재정형평화 수준이 제고되었다는 통계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는데, 이와 같은 결과

가 나타난 이유를 균등배분 방식이 지닌 문제점에서 찾는다. 향후 보다 충분한 자료가 확보될 수 있다

면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Ⅴ.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재정형평화를 위한 제도로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와 조정(보통)교부금

제도 등 두 제도를 주로 사용하는데, 두 제도는 같은 목적을 지니지만 그 배분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문제는 재산세 공동과세 하에서의 특별시분 재산세 균등배분액을 자치구의 자체재원으로 간

주함으로써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특별시분 재산세

를 조정교부금 재원에 편입하여 함께 운용한다면 그 배분에 있어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 경

우 각 자치구에 대한 교부액은 모두 의존재원으로 간주되어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게 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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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자립도의 개념이 거의 의미가 없음을 생각한다면 형식에 얽매이

기 보다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보다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배분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하여 그 이전에 비해 모든 자치구들은 재산세수입 증가에 따른 자체재원 

증가 정도가 줄어든다. 특히 2009년부터 개정된 조정교부금제도 하에서는 공동과세로 최종 재산세수

입이 증가하는 재정부족 자치구에 있어서는 재산세수입 증가는 재정부족액 충당분 보통교부세의 감

소로 100% 상쇄된다. 만약 자체수입 증가 노력이 그를 통한 전체 일반재원 증가와 연관이 있다면 이러

한 결과는 공동과세로 인해 모든 자치구들의 자체수입 증가 노력을 축소시키게 됨을 의미한다. 

셋째,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대부분 재정부족 자치구들의 재산세수입이 

증가할 경우 재정부족액 충당분 보통교부세는 정확히 그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적인 재원 증가효

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인센티브분 가산교부액의 전체 재원이 늘어남으로써 재원이 일부 증가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재정형평화와는 무관하게 결정된다.  

다른 대도시와 비교하여 보다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풍부한 조정교부금 재원 하에서 재

정부족액을 100% 보전한 후에도 재원이 남아서 가산교부가 있다는 점은 이미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

형평화 수준이 상당히 높음을 보여준다. 이에 더하여 공동과세까지 도입한 만큼 서울시에서 자치구 간 

재정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재정형평화는 그 속성 상 혜택을 입는 하위

정부가 재정적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게 되므로 그 배분방식에 있어서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미 제도를 도입한 만큼 그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균등배분 방식은 

보통교부금 배분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재정형평화에 별로 기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통교부금의 배분 방식과 연계 하에 전체 재원을 보다 나은 배분방식을 통해 배

분할 필요가 있다. 특별시분 재산세의 배분액을 자치구의 자체재원으로 간주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 지금과 같은 균등배분 방식을 고수한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높다.  

향후 충분한 자료가 구축된다면 서울시 재정형평화제도가 자치구의 자체재원 확보 유인에 미치는 

효과와 함께 재정형평화 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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